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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
최

현

석 일상회복 추진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(출결 등) 기준

□ 수업 운영(출결) 기준                   ※ 학교 일상단계 기준(개강일 현재)

구 분
해당 기간 수업 운영 대면수업 

가능 시기
병가(또는 공결)
관련 증빙서류담당 교원 학생(본인)

의심 증상
원격수업 또는 
휴강(보충수업 지정)

병가 또는 
원격수업 참여

증상이 소실되거나 
신속항원검사 등 
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

진단서, 소견서 등

접촉자*
(수동감시자)

대면수업

대면수업 참여
※ 신속항원검사 등에 
필요한 시간만 공결 

허용

신속항원검사 등 검사 
결과 ‘음성’ 확인 
이후

보건당국 발급 
서류 등 (문자메시지, 

음성확인서 등)

확진자
(7일간)

<경증‧무증상>
원격수업 또는 
휴강(보충수업 지정)

<중증>
강의대체자 지정

<경증‧무증상>
병가 또는 
원격수업

<중증>
휴학 권고

격리기간 해제 후
※ 교원 또는 학생이
원할 경우
원격수업(미러링
수업) 가능

보건당국 발급 
서류(문자메시지 등)

*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되거나, 학과 자치활동 또는 수업 특성상 검사가 필요하다고

학과장이 인정하는경우에한함

※ 접촉자(수동감시자)의 공결(대체출석) 처리 절차

- (수동감시자 또는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) 신속항원검사 등에

필요한 시간(4시간 이내) 공결(대체출석) 처리 가능하며, (병원 등)신속항원검사

결과 자료로 관련 증빙자료 활용 (PCR검사인 경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)

- (학과장이 검사를 요청한 경우) 신속항원검사 등에 필요한 시간(4시간 이내) 공결(대체

출석) 처리 가능하며, 학과장 명의 공문으로 관련 증빙자료 활용 (PCR검사인 경우 검사

결과 통보일까지)


